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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

□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“입법정책의 문제일 뿐, 헌법상의

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

보이지 않는다”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.

* 토지초과이득세(‘94.7.29 선고, 92헌바49), 종합부동산세('08.11.13. 선고, 06헌바112)

ㅇ 다만,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, 공평과세 

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

부가하였습니다.

□ 재건축부담금은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

미리 반영하여,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

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 1.25.) >

◈ 국토부 ‘엉터리(?)’ 해명..... 재건축부담금 위헌 논란 가열
- 미실현 이득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

했지만 정작 헌재는 해당 문제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.

- 헌재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“위헌” 혹은 “합헌”이란 판단 내린바 없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주택정비과 유상철 사무관(☎ 044-201-3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